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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

해당하는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다211053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구자형 변호사 

 

대상판결은 피고인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「기간

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기간제법’)」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사유 

중 ‘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

우(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)’에 해당하여 기간의 제한 

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. 

 

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나51902 판결은 학부모코디네

이터 채용에서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고,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선발 등 조치가 없었

던 점에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, 대상판결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도 사업목적

의 하나였고, 전업주부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발 조치가 있었다

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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